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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법령으로 보장해야

· 국세청의 의심행정 불식하고 납세자 권리 보장할 구체적 제도 마련할 때

·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및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 절차 명시 필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과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선정 프로그램 도입에 의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함께,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세무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은 2005년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관련, 

1)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관련, 각종 의혹의 산실이 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전 과정을 전산화, 프로그램화 할 것

2)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할 것

3) 국세기본법 등 법령으로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절차 및 이에 상응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모범적 세무조사 대상선정 시스템으로 미국의 DIF를 들고,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절차가 법령이 아닌 행정당국의 내규로 규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